
4.3.15 타대학이수학점인정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서

1. 개정이유

◦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IU-GJ(Innovation University – Gwangju Jeonnam) 공동

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◦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단 운영 지침과 현 규정(타대학이수학점인정규정)과의 상이점에 있어 별도의

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    



4.3.15 타대학이수학점인정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고

제2조(적용법위) 이 규정은 타 대학교과 협약을 

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

적용한다.

제2조(보강신청 및 이행 절차) ① 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
항번호 신설

② <신설> ② 단,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(IU-GJ) 공동교육

과정에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 대한 적용은 별

도의 지침에 따른다.
조항 신설


